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-1128호

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

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(안) 재 열람 공고

1. 「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

(안)」과 관련하여 2015년 제3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5.03.11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

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

계획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 열람 공고 합니다.

2.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

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6월 21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. 공고 취지

   ○ 당초 열람공고(2014.05.16.)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제3차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

     (2015.03.11.)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 열람 공고하는 사항임.

 1.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재 열람(안)

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  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   2. 건축물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   3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   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       1)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     2)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– 변경 (타 구역 변경없음)

      ■ 역삼동 676번지 (르네상스호텔) 



구분 열람 공고(안) 재열람 공고(안) 사유 비고

건축물에 
관한 계획

용도
지정
용도

⦁전층
 - 관광숙박시설
※복합용도건축물일 경우 

관광숙박시설에 적용

⦁관광숙박시설
※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

특별법에 의하여 용적률을 
완화받은 관광숙박시설의 
면적 비율에 적용함

⦁건축물의 일부 관광숙박 
시설 입지에 따라 
연면적에 대한 
관광숙박시설 비율에 적용

밀도
기준/

최고높이

 ⦁기준높이:100m~160m이하
 ⦁최고높이:120m~200m이하
※대지조건에 따른 기준/ 

최고높이 차등 적용

 ⦁기준높이:100m~120m이하
 ⦁최고높이:120m~200m이하
※대지조건에 따른 기준/ 

최고높이 차등 적용

⦁테헤란로 간선변 
고층건축물 높이체계에 따른  
기준높이 변경

배치
건축

한계선

⦁건축한계선
   - 테헤란로변 : 20m
   - 그 외 : 5m

⦁건축한계선
   - 테헤란로변 : 20m
   - 언주로 : 5m
   - 테헤란로37길 : 7m  
   - 언주로93길 : 7m  

⦁이면부도로(테헤란로37길, 
언주로93길) 보행가로 
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 
확보

   5.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(권한:구청장) : 변경없음

2. 역삼동676번지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 재 열람(안)

  가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- 변경

     1) 건축물에 관한 계획 – 변경

       ① 건축물의 용도, 용적률, 높이,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– 변경

구분 열람 공고(안) 재열람 공고(안) 사유 비고

건축
물에 
관한 
계획

지정
용도

⦁전층
 - 관광숙박시설
※복합용도건축물일 경우 

관광숙박시설에 적용

⦁관광숙박시설
※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

의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은 
관광숙박시설의 면적 비율에 적용함

⦁건축물의 일부 
관광숙박 시설 입지에 
따라 연면적에 대한 
관광숙박시설 비율에 
적용

용적률

⦁기준용적률 : 600%이하
⦁허용용적률 : 800%이하
⦁상한용적률
 :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+ 
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(500% 
이하)
※‘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

특례운영기준(개선,2014.2)’ 준수
※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

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

⦁기준용적률 : 600%이하
⦁허용용적률 : 800%이하
⦁상한용적률 : 881%이하
   - 관광숙박시설 설치의 경우
  :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)+ 

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(81%)이하
※‘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

특례운영기준(개선,2014.2)’ 준수
※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

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

⦁관광숙박시설 확충을 
위한 특별법에 의거 
용적률 특례 적용

높이
⦁기준높이 : 160m이하
⦁최고높이 : 200m이하

⦁기준높이 : 120m이하
⦁최고높이 : 200m이하

⦁테헤란로 간선변 
고층건축물 높이체계에 
따른  기준높이 변경

배치

⦁건축한계선
  - 테헤란로변 : 20m
  - 그 외 : 5m

⦁건축한계선
  - 테헤란로변 : 20m
  - 언주로 : 5m
  - 테헤란로37길 : 7m  
  - 언주로93길 : 7m  

⦁이면부도로(테헤란로37
길, 언주로93길) 
보행가로 활성화를 
위한 보행공간 확보

    

  ※기타 세부내용은 열람도서 참조



. 행정 사항

 1. 열람 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 2. 열람 장소 : 강남구청 도시계획과(강남구청 제1별관 3층 ☎ 02-3423-6113)

 3. 관련 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)


